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FAQ 

[현대해상화재보험] 

 

1.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이 무엇인가요? 

A.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해일, 지진등 자연재해 및 재난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사업장에 피해를 입으실 경우 실손보상하는 보험이며, 정부에서 가입을 권장하는 정

부 정책보험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보험입니다. 

 

2. 1년이 지나서 비용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A. 1년이후 만기가 되어 자동 소멸되는 비갱신형 보험상품으로, 1년후에 자동으로 만기소멸됩니다. 

 

3. 최대 얼마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보험가입금액은 임차 소상공인의 경우 시설 및 집기에 대하여 최대 7천만원, 재고자산에 대하여 2

천만원으로 하며, 건물소유 소상공인은 최대 건물 4천만원, 시설 3천만원, 재고자산 2천만원입니다. 

또한 사고시에 보상제외되는 금액(사고 자기부담금)은 2십만원입니다. (20만원 미만사고는 보상되

지 않습니다). 최대 한도이내에서 실손보상됩니다. 

     

4. 임차인인데 건물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임차인이신 경우 시설 및 집기(인테리어, 간판등)와 재고자산만 보상받을 수 있고, 건물은 건물주

의 자산이어서 임차인의 재산에 해당되지 않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5. 건축물대장상 건물 및 수용물건만 보상이 되나요?  

A. 네,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지원하는 보험으로 정부가 인정하는 건물(건축물대장상 건물) 및 수용된 

시설 집기등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가건물이나 천막, 비닐하우스등

과 그 내부에 수용된 물건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외부에 적치, 설치하여 놓

은 경우에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6. 동물, 식물, 귀금속, 조각품, 원고/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보상이 되나요?  

A. 아닙니다. 동물 및 식물, 통화, 유가증권, 귀금속, 조각품 및 이와 유사한 것, 원고/설계, 소프트웨어 

및 이와 유사한 것, 옥애 쌓아둔 동산은 가입제외 합니다.   



 

7. 건물이 노후되어서 원래 금이나 틈이 있었던 경우 그 사이로 빗물이 들어와 내부 집기 및 시설이 

피해를 입은 경우는 보상이 되나요?  

A. 보상이 안됩니다. 풍수해보험은 원래 노후 또는 하자가 있던 건물에서 그 틈이나, 천장, 벽에서 물

이 들어와 피해를 입는 경우는 풍수해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건물에서 강

풍등으로 건물이 파손되어 수해를 입은 경우는 보상이 됩니다. 

 

8.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이 되나요?  

A. 아니요, 풍수해보험법에서 정하는 8가지 자연재해 외에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9. 바람, 비, 눈등이 들어와 생긴 피해는 보상이 되나요?  

A. 아니요, 풍수해보험 바람, 비, 눈 등이 들어와 생긴 피해는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

물이 풍수해로 직접 파손되어 바람, 비, 눈 등이 들어온 경우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0. 자연 침식활동, 지하수로 인한 손해는 보상이 되나요?  

A. 자연적인 침식이나 지하수로 인한 피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상특보가 발령중인 시점을 기준

으로 해당 특보에 따라 발생한 풍수해 피해(8개)만 보상이 됩니다.  


